
소방시설셜 5.]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消防施設設置維持および安全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부개정 2008.1.24 행정자치부령 제 422 호 

一部改正 2008.1.24 行政自治部令（領）第 422 号 

 

제 41조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둥) 법 제 45조제 5항의 

규정이1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第 41条(韓国消防安全協会が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基準等) 法第 45条第 5項の規定に

よって委託受けた業務を遂行する韓国消防安全協会が整えなければならない施設基準は、

別表 4 のとおりとする。 

 

 


